
300억 이상 종심∙종평제(건축)

 *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

  - [건축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나'목 /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

   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

  - [토목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

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

  - [중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해당공사 중

   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

      · 고제방 댐 공사 등 - 댐 신설공사,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

공사규모(추정가격) 요율

50억 미만 0.081

50억 이상 - 100억 미만 0.080

100억 이상 - 300억 미만 0.075

300억 이상 종심∙종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 0.071

      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-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

16.0

15.636개월 초과 (1096일) 15.6

14.3

14.5300억 -

1000억 미만

6개월 이하 (183일)

[산재보험료]

14.7

50억 -

300억 미만

7~12개월 (365일)

36개월 초과 (1096일)

5.2 도장공사, 철강재설치공사

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

0.16

0.10

6개월 이하 (183일)

5.5

13~36개월 (1095일)

7~12개월 (365일)

14.8

6.1

기타 토목(하천 등) 0.8

   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

 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∙교통∙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

14.5 5.4

5.7

 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

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 

       7등급 미만
댐 1.1

택지개발 0.6
 * 총공사금액[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]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

70억이상~120억미만 [79만원+(직공비-75억원)x0.0070%]x공기(년)

 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

   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

  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·
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

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 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

       [5등급] 210억 ~ 340억 미만
0.5

       [6등급] 130억 ~ 210억 미만 1.02

       [4등급] 340억 ~ 520억 미만 1.06
철도 1.5

항만(간척, 준설):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.8

지하철 0.5

       [7등급] 고시금액 ~ 130억 미만
항만(간척, 준설):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.8

(노) x 3.56

 * 모든 건설공사 적용.

   노동부 고시 제2024-77호(2024. 12. 30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 (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)

  * 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

[환경보전비]

(직접공사비) x 율

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 

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

(직접공사비) x 율

  주1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

   - 재료비+직접노무비+도급자설치 관급금액

  주2) 대상액이 재료비, 직접노무비,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

  주3) 대상액이 재료비,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

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 

   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

1.64

중건설공사 3.11

6.2 토목공사

5.3

5.4

추정금액

800억 이상

건설공사

50억 이상

중건설공사

2.37

특수건설공사

3.39

2.73

특수건설공사 1.78

2.64

5.3

5억 ~

50억 미만

구분

5.1

5.6

5.1

14.3

6.2

14.7 5.7

5.2

5.5

6.1

14.8

15.0

15.2

15.0

16.0

100억 -

300억 미만

건축공사

300억 -

1000억 미만

1000억 이상

 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

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

산업∙설비공사 0.16
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

철근콘크리트공사,

가스시설공사(1종)

0.32

토목공사 2.60

2,450

토목공사

기초액(천원)

중건설공사 3.05

특수건설공사 1.59

건축공사 2.28 4,325

3.64

3.15

3,300

13~36개월 (1095일) 15.2

15.1

16.0

15.1

36개월 초과 (1096일)

4.8

5.1

14.7

14.9

5.1

14.7

14.9

13~36개월 (1095일)

16.0

10억 -

50억 미만

7~12개월 (365일)

16.2 건축공사 0.07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

4.7

4.8

16.2

6.05억 미만
구분 요율 구분

15.0

15.2 15.2

15.4

4.7

5.0

5.5

5.6

4.6 4.6

(직노) x 율 (재+노) x 율

6개월 이하 (183일)

건축공사

36개월 초과 (1096일)

13~36개월 (1095일) 15.4

토목공사

공사규모 (재+노+경) x 율

(추정가격)

6개월 이하 (183일)

건축,

산업설비

(건축)

전문·

전기·통신·

소방·기타

15.0

4.7

5.0

5.5

4.7

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)

0.68
5억 미만

특수건설공사

※ 적용시기 : 2025. 04. 07.  입찰공고분부터
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(2025년 경인지방우정청)

[간접노무비] [기타경비] [일반관리비] [이윤] 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 [산업안전보건관리비]

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
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요율주2) + 기초액과

[(재+직노) x 요율주3)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

건축
산업

설비
(건축)

건축
산업

설비
(건축)

(직접공사비)
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

(노+경+일)

 x 율

(직접공사비) x 율  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
공사규모

공사기간

6.0
5.5

15.0

12.05.5

5.0

5억 -

30억 미만

30억 -

50억 미만

50억 -

100억 미만

요율

2.53

건축공사
추정금액

800억 미만

건설공사

중건설공사

2.07

2,975

7~12개월 (365일)

3.11
10억 미만

 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

요율

1.01

 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 고용보험법 시행령

1000억 이상

6개월 이하 (183일) 14.2 14.2 5.6 5.6

7~12개월 (365일) 14.4 14.4 5.7 5.7

13~36개월 (1095일)

       [2등급] 800억 ~ 1200억 미만 1.30

       [3등급] 520억 ~ 800억 미만 1.13

       [1등급] 1200억 이상 1.57

14.6 14.6 6.0 6.0

36개월 초과 (1096일) 15.5 15.5 6.5

120억이상~250억미만 [116만원+(직공비-130억원)x0.0059%]x공기(년)

6.5

[고용보험료]

(노) x 율

1.03

250억이상~500억미만 [186만원+(직공비-250억원)x0.0048%]x공기(년)

500억이상 [306만원+(직공비-500억원)x0.0040%]x공기(년)

 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

  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

  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

주택 외 건축 0.5

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 0.3

[공사이행보증수수료]

[직공비x0.0108%]x공기(년)70억 미만

공사규모(직접공사비) 수수료

    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

   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

  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

   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

 ※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

                  국가유산 수리공사

5.0

4.5

4.5 10.0

9.0

[건강보험료]

(직노) x 3.545

[노인장기요양보험료] [연금보험료]

(건강보험료) x 12.95 (직노) x 4.5

구분 요율

주택(재개발, 재건축) 0.7

주택(신축) 0.3

 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

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 0.4

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 0.9

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

  □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, ( )은 2000.7.31.이전  (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」 제9조)

  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

  - 추정가격10억～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

  - 추정가격50억～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  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, 2024.1.1.)

     (단.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∙통신∙소방∙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

0.068

턴키∙대안공사 0.084

 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

 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

   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

[퇴직공제부금비]

(직노) x 2.3

 - [특수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1) 제1호 '마'목로서 시행규칙(별표3)에서 구분한 조경공사

/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

      ·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방공사업법」, 「문화재수리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

      · 터널신설공사 등 - 도로, 철도,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

       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

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

        2 건축공사,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

 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

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 

  □ 전기∙통신∙소방∙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,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


